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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 리기 라 한다( “ ”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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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재생 용 폐기폐.

나 지 폐기폐 처리시 매립 각 에 처리가 곤란한. ( )․

폐기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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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
승 허통지․

신청 EDI ( )

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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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 가 치 경우에만 승 공 가능( 2002 )

가 내 처리 차.

사 업【 】

⇒

리 기【 】

사업 폐기폐 신고 

집 운, , ․ 처리 실 보고

신고 처리( 3 ) ․

폐기폐 처리계약 사본 

 폐기폐

 폐기폐 신고 리( ) ․

 사업 처리실 리 통 에

통보

⇒

운 처리업【 ․ 】

⇒

통【 】

폐기폐( 내 승 신청)

남 류 시( )

비 운행 신청 

 사업 에 내 처리실 통보

 비 운행 승

 경 에 처리실 통보 운,

재생 용 업 지도 감독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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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【 】

⇒

리 기【 】

신고 

폐기폐 신고-

폐기폐 처리계약 사본-

폐기폐 결과-

집 운 처리업체 허가 사본- ․ ․

신고 처리( 3 ) ․

폐기폐 리 

폐기폐 처리실 보고 

신고 류 승 

폐기폐 류 태, , 

폐기폐 량 등 검사

폐기폐 처리실 통 보고 

 폐기폐 리 처리실태

지도 감독․

⇒

운 처리업【 ․ 】

⇒

통【 】

폐기폐 승 신청

남( 류 시 )

폐기폐 처리 계-

- 폐기폐 집운 처리업 허가,

폐기폐 운 처리계약- ,․

폐기폐 결과-

비 운행 신청 

 사업 에 내 처리실 통보

 폐기폐 승․

비 운행 승 

 경 에 신고 처리실

통보

경 하여 운 처리 ․

업 리감독

- 8 -

나 페기폐 신고 시기 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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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신고기 리. ( )

라 폐기폐 신고 검.

마 내 폐기폐 계. 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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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시기1)

가 폐기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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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운)

다 처리 처리업) ( )

라 폐기폐 처리 감독청)

폐기폐 계 시 사항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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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사업 폐기폐 신고를 한.

가 내 류.

가 기간.

나 실 보고 내용.

폐기폐※ 생 집운 처리실․ ․ ․ 『폐기 리 』 양식에 거

리 비치하고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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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사업 폐기폐 신고 사업 리.

나 폐기폐 내 처리사업 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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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[ 1 ]

앞쪽( )

처리 간

7

신

고

상①

칭( )
업등②

( )③ 생 월④

주 사업( )⑤ ( : )

업⑥ 주원료 사 량 연( / )⑦ 주생산 생산량 연( / )⑧

공⑨

사업 폐 폐 물 처리계

폐 폐 물⑩
상⑪

량⑫ 운⑬ 처리⑭

월/ 연/ 운 운 량
처리

업
처리 처리량

연( / )

변경사항⑮
변 경 변 경 후

꒑꒠ 변경사

개 공업지 폐 물 사업 칙 항 항 규 에 하여7 3 , 4『 』

신 고□
사업 폐 폐 물 합니다.

변경신고□

월

신고 또는: ( )

개 공업지 리 사 귀하

비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( )

변경 할 는1.

사업 폐 폐 물 신고필2.

료

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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쪽( )

< >

란 산업 에 한 업 재하여야 합니다1. ( ) .⑥

란 원료 하 지 공 업단 별 하2. ⑨

원료 원료첨가물 과 폐 폐 물 시하여야 합니다, .․ ․

란 당해 사업 에 생 는 사업 폐 폐 물 재하 재 진폐주물사폐사폐내3. ,⑩ ․ ․ ․ ․

물도 각 각재 안 또는 고 처리물 폐 매폐 착 폐 니동식물 재물폐 재, ,․ ․ ․ ․ ․ ․ ․

폐가죽 폐 폐고무 연탄재 식물채 폐 리 폐플라 틱 타 등과 같 체․ ․ ․ ․ ․ ․ ․ ․ ․ ․

재하여야 합니다.

란 고상 또는 액상 재하여야 합니다4. .⑪

란 운 는 가운 경우에는 가 탁운 경우에는 업 재하여야 합니다5. , .⑬

처리 가처리 경우에는 가 탁처리 경우에는 탁 재하고 처리6. ,⑭ 『 』 『 』

가처리 경우에는 각매립 등 체 재하 내 탁처리 경우에는 재생,․ ․ ․

간처리매립해역 등 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처리 경우에는 안에 각 고 또.․ ․ ․ ․

는 안 등 처리 하여 주시 랍니다.

시 간처리 각 등( ) ( )

7. 변경신고 경우 내지 ,① ⑤ ꊉꊗ ꊉꊘ만 재하고 변경 할 는 사업, 폐

폐 물 신고필 합니다.

타 사항 폐 물 리 하여 하여야 합니다8. .「 」

신고 는 아래 같 처리 니다.※

신 청

신 고( )

처 리 담당( )

리 폐 폐 물 리 담당( )

신청 신고( )

검

통 보 결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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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공업지 폐 물사업 칙 항 에 한 폐 폐 물 결과9 1 2『 』

합니다.

개 공업지 리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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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 폐 물 계 (1)

<청 색 앞쪽> ( )

1
처리

신

①
사업 등②

-

③업

④ 재 지 ( : )

폐 폐 물⑤ 폐 폐⑥

물
- -

탁⑦

량
kg

폐 폐 물⑧

상
고상 액상=1, =2

⑨처 리

운

⑩업 사업 등⑪ - -

⑫ 재 지 ( : )

차량⑬
트럭 컨/ =1,

탱크 리 타=2, =3
차량⑭

집운 차량⑮ ․ ꊉꊘ운 월

ꊉꊙ운

처리

ꊉꊚ업 ꊉꊛ사업 등 - -

ꊊꊒ사무실 재지

ꊊꊓ시 재지

ꊊꊔ시 ꊊꊕ처리 월

ꊊꊖ처 리 처리

ꊊꊗ

운 처 리

. . .

직 :

:

( )

. . .

직 :

:

( )

. . .

직 :

:

( )

ꊊꊘ검

210mm×297mm

카본지( 50g/ )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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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> ( 쪽)

상1.

가. 개 공업지 에 생한 폐 폐 물 처리가 곤란한 폐 폐 물 내에

하여 처리하고 하는 운 처리하는․ ․

업 별 재항2.

가. 폐 폐 물 리책 는 내지( ) ① ꊉꊚ, ꊊꊖ 해당사항 재하여 ․

하고 운 운 리책, ( ) ꊊꊗ 운 란에 는다.

나 운 는 처리. ꊊꊗ 처리 란에 는다.

다. 처리 는 ꊉꊛ 내지 ꊊꊕ 해당사항 재하고 처리 는 상폐 폐 물

양 한 후 ꊊꊗ에 한다.․

항 별 재3.

가 폐 폐 물 별 폐 폐 물 계 시마다 여. :①

나 .②⑪․ ꊉꊛ 할 무 에 여한 사업 등 재:

다. 폐 폐 물 하는 사업 업 재지:③ ④ 재 는(

지역 지 포함한다 하 업 재지 폐 폐 물) , 가 다 경우

에는 하여 재

라 내 하는 폐 폐 물 경우 폐 물 리 시행 별. : 1⑤ ⑥ 「 」

별 규 에 한 폐 물 칭 재4

마 탁처리하는 폐 폐 물 양 단 재. : kg⑦

해당 는 재. :⑧

사 당해 폐 폐 물 처리하는 시 재지 재. ⑨

아 폐 폐 물 운 하는 업 재지 재 는 지역. : (⑩ ⑫

지 재)

. 차량 별 해당 는 재하 재능 차량: ,⑬ 집하여

재능 큰 차량 겨 싣는 경우 란 내지⑬ ꊉꊙ란 지 운 에 라 재

차. 시도 또는 역 경청 지 경청 에 한 집운: ( )⑮ ․ ․ 차량 재

카. ꊉꊚ, ꊊꊒ, ꊊꊓ, ꊊꊔ 처리 업: 처리 는 사무실 처리시 재지 처, ,

리시 재

타. ꊊꊖ 처리 란에는 탁처리 재생 과 같 재하고 처리: “ ( )”

란에는 다 재

처 리

탁처리

재생
사료 퇴비 고 연료 쇄[1001], [1002], [1003], [1004], ․

쇄 타[1005], [1006]

재생
사료 퇴비 고 연료 쇄[2001], [2002], [2003], [2004], ․

쇄 타[2005], [2006]

간처리

각 고 각 열 해 고[2101], [2102], [2103], [2104],

압 쇄 쇄 단[2105], [2106], [2107], [2108],․

리 탈 건 균 쇄 고[2109], [2110], [2111], [2112],․ ․

안 지 치단체[2103], [2104], [2115], [2116],

각 가 각 타[2117], [2118], [2119]

매 립
민간 리 매립시 민간차단 매립시 타 매립시[2201], [2202],

지 치단체매립시 가매립시[2204], [2205], [2206]

해역 [230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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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 가 각 가매립시 경 리공단 또는 도 매립지 리공사가 탁:

아 운 하고 는 시 말한다.

. ꊊꊗ 운 처리 가 폐 폐 물 운 처리시 재상 처리상: ․ ․ ․

하여

하. ꊊꊘ검 검 한 행 시도 또는 역 경청 지 경청 에 한: [ ( )]․ 후

검

고지사항4.

가 폐 폐 물 계 하지 아니하거나 허 하거나 또는 하지 아.

니하는 경우에는 폐 물 리 에 하여 에 처하게 규 에 한,「 」

시 내에 계 또는 하지 아니하거나 시 사항과 달리 한 경우․

운 하지 아니하거나 계 나 공무원 하는 에 내보 지

아니하는 경우에도 각각 폐 물 리 규 에 하여 과태료에 처하게 니다.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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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 폐 물 계 (2)

란색< >

2 처리 보
①

사업 등②
-

③업

④ 재 지 ( : )

폐 폐 물⑤ 폐 폐⑥

물
- -

탁⑦

량
kg

폐 폐 물⑧

상
고상 액상=1, =2

⑨처 리

운

⑩업 사업 등⑪ - -

⑫ 재 지 ( : )

차량⑬
트럭 컨/ =1,

탱크 리 타=2, =3
차량⑭

집운 차량⑮ ․ ꊉꊘ운 월

ꊉꊙ운

처리

ꊉꊚ업 ꊉꊛ사업 등 - -

ꊊꊒ사무실 재지

ꊊꊓ시 재지

ꊊꊔ시 ꊊꊕ처리 월

ꊊꊖ처 리 처리

ꊊꊗ

운 처 리

. . .

직 :

:

( )

. . .

직 :

:

( )

. . .

직 :

:

( )

ꊊꊘ검

210mm×297mm

카본지( 50g/ )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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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 폐 물 계 (3)

< 색>

3 운 보
①

사업 등②
-

③업

④ 재 지 ( : )

폐 폐 물⑤ 폐 폐⑥

물
- -

탁⑦

량
Kg

폐 폐 물⑧

상
고상 액상=1, =2

⑨처 리

운

⑩업 사업 등⑪ - -

⑫ 재 지 ( : )

차량⑬
트럭 컨/ =1,

탱크 리 타=2, =3
차량⑭

집운 차량⑮ ․ ꊉꊘ운 월

ꊉꊙ운

처리

ꊉꊚ업 ꊉꊛ사업 등 - -

ꊊꊒ사무실 재지

ꊊꊓ시 재지

ꊊꊔ시 ꊊꊕ처리 월

ꊊꊖ처 리 처리

ꊊꊗ

운 처 리

. . .

직 :

:

( )

. . .

직 :

:

( )

. . .

직 :

:

( )

ꊊꊘ검

210mm×297mm

카본지( 50g/ )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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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 폐 물 계 (4)

색< >

4 보
①

사업 등②
-

③업

④ 재 지 ( : )

폐 폐 물⑤ 폐 폐⑥

물
- -

탁⑦

량
kg

폐 폐 물⑧

상
고상 액상=1, =2

⑨처 리

운

⑩업 사업 등⑪ - -

⑫ 재 지 ( : )

차량⑬
트럭 컨/ =1,

탱크 리 타=2, =3
차량⑭

집운 차량⑮ ․ ꊉꊘ운 월

ꊉꊙ운

처리

ꊉꊚ업 ꊉꊛ사업 등 - -

ꊊꊒ사무실 재지

ꊊꊓ시 재지

ꊊꊔ시 ꊊꊕ처리 월

ꊊꊖ처 리 처리

ꊊꊗ

운 처 리

. . .

직 :

:

( )

. . .

직 :

:

( )

. . .

직 :

:

( )

ꊊꊘ검

210mm×297mm

카본지( 50g/ )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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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 물 리 시행규칙 항 지18 2 1 1 3「 」

규 에 해당하는 폐 폐 물 내 또는 같 규칙 항 지 규 에 해당 는2 21 1 1 6

경우에는 생

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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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

우 주- / / ( ) - / ( ) -○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○ ○○○ ○○○○

담당 담당

시행

신 개 공업지 리기 사 신:

목 도 폐기폐 처리 실 보고 용( ) ( )

업① 재지②
류

개 공단

③ ④ 사업 등⑤

시⑥
기1.

질2.
업⑦ ( )□□□□□

공단⑧ 주 생산⑨ 업원⑩

공⑪

사업 폐기폐⑫

신고 처리 사

항

신고1.

신고2. : . . .

리3.

4. : . . .

폐기폐 처리시 보⑬

시1. 2.

사용

개시

처리능3. ( / ) 처리량 연4. ( / )

류 계 지 계 지

간처리시 ( )
.

. .

매립시 ( )
.

. .

치승 매립가능용량
기

매립량 당해연도( )

㎡ ㎥ ㎥

폐기폐 생 처리⑭

1.

류

류(

)

2.

생

량

연( /

)

3.

질·

상

태

가처리4. 탁처리5. ( / )
보 량6.

연( / )
7.

처리

비용

천원(

)

처리량

연( / )

처리
처리량

월

보 량

누

보 량

( - - )

( - - )

( - - )

( - - )

( - - )

쇄용지 급257 ×364 [ (2 ) 60g/ ]㎜ ㎜ 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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